
국제우편물 동‧식물검역 안내문

가축전염병, 해외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 및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

국에서 수입된 우편물은 동 식물 검역을 실시합니다. 검역물이 의심되는 물

품은 현물검사, 수입금지 지역 유래, 검역증명서의 첨부 여부 및 실험실 

정밀검사(식물검역)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됩니다.

< 검역대상 >

•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육류 : 생육, 삶은 고기 등

• 식육가공품 : 소시지, 햄, 육포, 카레, 장조림, 튀김, 통조림 등 

• 유가공품 : 우유, 분유, 치즈, 버터 등

• 식물류 : 묘목(사과․자두나무), 종자(바질․공심채), 구근(백합․튤립) 등

• 농산물 : 생과일, 채소, 곡물, 견과, 한약재, 버섯, 수삼, 대추 등

• 목재류 : 원목, 각재, 판재, 우드칩, 펠렛, 목재가공품 등

< 주요 불합격품 사례 >

<당부사항 >

국내에 없는 가축전염병,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 

및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발생시에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야



기하며 근절이 어렵습니다. 따라서, 검역기관에서는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

금지지역을 지정하고, 병해충 유입원인 생과일, 흙 또는 흙부착 식물, 살아있

는 곤충 등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외국에서 시판중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수입이 가능한 국가산이라 할지라도, 상대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하는 검

역증을 우편물과 동봉하여야 검역과정에서 통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외국에서 국내로 우편물을 보내시는 경우, 축산물과 과일 등의 반입을 자제

해 주시기 바라며 국내 발송전 검역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  (축산물 검역) 032-740-2683,2684, (식물검역) 032-740-2088,2089


